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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상보도상  불법적치물 불법적치물 단속운영 계획단속운영 계획

  무질서한 보도상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있어 보도상 불법

적치물에 대한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걸어서 길거리를 왕래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보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1. 관련 근거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 

  ○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제2항 2호

2. 추진 방향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보도문화 정착

  ○ 보도상 적치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확산 및 자진정비유도

3. 추진 개요

  ○ 기    간 : 2016. 01.  ~ 계속

     - 홍보 및 계도 기간 : 2016. 01. ~ 2016. 03. 31.

     - 집중 단속 및 정비 기간 : 2016. 04. 01. ~ 2016. 12. 31.

  ○ 인    력 : 12명(가로정비팀 직원 9명, 민간용역원 4명)

  ○ 중점 단속 대상 

    - 보․차도의 구분이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통행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이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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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폭이 좁은 도로구간 점포의 상품 과다적치 지역

    - 민원다발 점포 및 상습 ․ 반복적치 점포

  ○ 주요내용 

    - 점포주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한 보도상 적치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  

 확산 및 자진정비 유도

    - 경미한 적치행위 : 현장에서 계고를 통해 즉시 제거

    - 과다적치 및 반복적치 행위 : 과태료부과 및 강제정비

4. 세부 추진계획

 

구   분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홍보 및 계도

2016.01.

~

2016.03.31.

○ 주 2회 이상 순찰을 통한 홍보 및 계도

 - 자율정비 계도 안내문 배포

 - 보도를 과다 침범한 적치물의 경우 계고장 

    발부 등 강력정비 안내

 - 상습, 반복 적치물의 수거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구두계고 및 계고장 부착(전달 포함)이후 반복적 적치

   행위는 과태료 부과

  ․ 계고장 부착(전달)과정 사진촬영으로 자료 확보

집중(강력)단속

2016.04.01.

~ 

2016.12.31.

○ 집중단속

 - 경미한 적치물은 현장에서 계고를 통해 즉시 제거

 - 상습적, 반복적으로 적치할 경우

  

  ․ 구두계고, 계고장 부착(전달), 수거, 과태료부과 등 실적은 

구두계고 ⇨
계고장 부착 

및 전달
⇨ 강제수거 ⇨ 수거품 반환

(적발 즉시) (사진촬영) (창고보관)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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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단속 구역도

○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보행권 확보

○ 불법 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고발) 및 강제수거 조치

당일 전산(도로점용관리시스템)입력

  ※ 구두계고는 1회에 한하여 계고하고 차후는 계고장 전달

  ※ 계고장의 이행기간 : 10일 이상 명시

도봉로 수유역 주변

(우이1교～수유사거리)

도봉로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주변

(수유사거리～미아사거리)

삼양로

(우이동 먹거리～성북구 경계)

솔샘로

(솔샘주유소～삼각산119안전센터)

5.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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